
미국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프로그램:

허리케인 Katrina로부터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미국에서 대통령이 재난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

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대응계획(NRP)에 따라 32개 연방의 성과 청의

임무가 시작된다. 특히, 복구 기능은 가옥의 재건이나 이

주, 재산의 기능회복, 직장근무의 재개, 사업체의 회복,

기간시설의 복구에 관한 결정이나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재난

이 발생했을 경우 각 정부 및 단체들이 이재민 이주사업

과기간시설복구사업에서어떻게대응하고활동하는지

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하였던 허리케인

Katrina 당시 이주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이

어떻게진행되었는지에대하여실례를통해분석하고그

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의재난관리체계와관련하여정

책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본연구의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미국의 이재

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에 초점을 두어 각 기

관의 재난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사업이나 기간산

업 복구활동에서 각 기관의 임무와 권한이 법이나 정책

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복구사업에서 전문적

으로 복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조직을 선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이재민을지원하는경우에미국의경우처럼중산층은재

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은 연방기관이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정책방향이 정

립되어야할것이다.

주제어: 부동산 취득 및 이주 사업, 농촌주택 보조금

사업, 공공지원 사업, 국가홍수보험 사업

Ⅰ. 서론

미국에서 발생하는 재난1)은 주로, 홍수, 허리케인, 태

풍, 댐붕괴, 토네이도, 쓰나미, 화산, 지진, 산불등으로인

하여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재난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연방정부 및 관련 연방기관이 피해 규모와

위급성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 및 복구활동의 수준을 결

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주정부및지방정부가재난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구조

및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십자사를 비

롯한 민간구호 단체들도 각 정부단체와 함께 재난 극복

을위하여다양한구호활동을전개하는것이재난대응의

일반적내용이다.

미국에서 이재민 이주사업의 경우는 주로 홍수, 허리

케인, 폭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지역공동체의침수피해는물론주택이나건물또는농업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에

서홍수이재민이주사업은연방정부가주도적으로담당

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주택복구사업과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택 및 도시개발성(HUD)은

부동산 취득 및 이주사업과 홈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

1) 과거에는 재난(disaster)이 천재인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자

연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

의 인위적 사고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재난이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재난(disaster)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경향에 따라 사용

하도록 한다.



며, 농무성은 농촌주택 보조금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각

자의 재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방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당 주에 발

생한 이재민을 위한 각종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Haddowand Bullock, 2006: 78-85).

한편기간시설 복구 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FEMA

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지원 프로그

램을통해재해지역의기간시설에대한복구활동을수행

한다. HUD는 공동체개발보조금(CDBG)으로 재해복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성의 연방고속도로청

(FHA)이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비용의 기간

산업 복구사업 지출을 돕고 있다. 그 외에 미공병단

(USACE), 교통성(USDOT), 해안경비대(USCG), 국가

해양기상청(NOAA), 에너지성(USDOE), 내무성

(USDOI), 농무성(USDOA),상무성(USDOC) 등이 기간

산업 복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Haddow and Bullock,

2006: 91-95).

본논문은 미국에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

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 수준의 정부 및 공공단체들이 이

재민이주사업과기간시설복구사업에서어떻게대응하

고 활동하는지를 살펴보고 2005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Katrina의 발생 당시 이주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

사업의 진행상황을 실례를 분석한다. 더욱이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에 필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

하기로한다.

Ⅱ. 미국의 재난지역 이주대책 사업

1. 재난지역 이주대책 사업의 개관

미국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이재민의 주택과 재산이

파괴되었을경우이를해결하기위하여공공지원을제공

하는 기관은 미연방재난관리청(FEMA), 주택ㆍ도시개

발성(HUD), 미국 농무성(USDOA), 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단체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programs)과 각 사업의 주요업무를 정리해놓은 것이

<표 1>이다.

<표 1> 미국 침수지역의 주택 및 건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이주대책

담당부서 프로그램 사업 내용

연방재난

관리청

(FEMA)

재해지원

(DA) 

프로그램

국가홍수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또는 

주택 보수, 신축 등의 직접지원

주택도시

개발성

(HUD)

① 부동산 

취득 및 

이주 

프로그램

② 홈프로 

그램

① 재해 이재민의 부동산 취득과 

이주를 돕는 사업이며, 

연방기금과 연계된 사업임

②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적당한 규모의 주택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제도

농무성

(USDA)

농업개발 및

주택 

프로그램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촌이재민에게 주택 등의 자금을 

긴급지원하고 돕는 것임

주정부 및

지방정부2)

이재민 

지원사업

FEMA 및 주택/도시개발성(HUD) 

등과 협력하여 주에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 제공 사업임

민간단체

(Private 

Orgs.)3)

임시숙소 

제공(For 

immediate 

housing)

임시적 대책 : 응급구조의 일환으로 

적십자사 및 기타 자원봉사단체의 

이재민 임시 보호소(shelters) 마련

2. FEMA의 주택복구 사업

홍수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

가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의해서 피해 복

구를 시도한다. 그러나 홍수보험에 의해서 지원받지못

하는 이재민들은 FEMA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해지원

(Disaster Assista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택보수

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자원

(resources)을지원받게된다.

재해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을갖춘이재민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재난지원(disa-

ster assistance)을신청하고, 관계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대출)을승인하거나 또는 지원신청을 기

각하게 된다. 지원이승인된 이재민은 적합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을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

는 주택지원 사업은 임시숙소 제공, 주택수리, 주택교체,

2) 허리케인 Katrina가 발생했을 당시 Florida주, Louisiana주,

Mississippi주 및Texas주 등이 피해지역에 해당한다.

3) 미국 적십자사혹은 기타자원봉사단체들이 재난으로 인하여즉

각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이재민을 위하여 임시숙소

(shelters)를 제공하는 것이예이다.



영구주택 건축 등 대략 네 가지로 구분된다(FEMA,

2000, website).

임시숙소(temporary housing) 제공: 재난지원 프로그

램에서가장우선적으로요청되는것이임시숙소지원이

다. 각각의 장소에서 주택을월세로빌리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며만일 원하는 지역에월세가없다면 정부가 관

리하는주택을이용하도록한다.

주택수리(repair) : 재난이발생한 지역에거주하는 이

재민의 주택이손상을 입어 주택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

금이 지원된다. 다만자연재해로손상을 입었다 하더라

도 자연재해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경우에는 주택수리

지원혜택이 제한된다. 따라서 주택수리 지원의 목적은

손상을 입은 주택을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기능적인 주

택으로변모시키기위한것이다.

주택교체(replacement) : 홍수보험에 의해 보장을받

지못하는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재

해지역의주택이파괴된경우에주택을교체하는자금을

지원한다. 주택교체 지원의 목적은 재난으로파괴된 지

역의 이재민 주택을교체할 수 있도록 주택교체 비용을

지원하는것이다.

영구주택건축(permanent housing construction) : 이

프로그램은재난으로인하여주택이완전히파손된경우

에 주택신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방법은 주택에

대한직접지원과주택신축을위한자금지원으로구분하

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다른형태의 주택지원이 가능하

지않은 고립된 지역이나, 또는 FEMA가 지정한 지역에

한정해서이루어지고있다.

FEMA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254억달러 정도를

이재민 임시숙소, 가옥수리, 기타이재민에 필요한 비용

등과관련한재난및위기관리비용으로지불하였으며이

는과거10년(1980-1989) 기간동안39억달러보다무려

4배이상증가한 금액이다. 이외에도약148억달러가추

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응급복구 비용으로 지원되었

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구 지정

이 88개나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FEMA는 77.8억달러

의비용을지불하였다.

3. 주택 및 도시개발성(HUD)의 이주대책

1) HUD의 부동산 취득 및 이주 사업

부동산 취득 및 이주대책의 내용 : 미국 주택ㆍ도시개

발성(HUD)은 재난이재민을상대로 하여 부동산 취득과

이주를돕는 사업을 시행하고있다. 이사업의 시행 근거

는 균일 이주지원 및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Policies Act: 일명균일법-UniformAct)과주택및공동

체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등이다(HUD, 2007, website).

균일법(UniformAct)이추구하는 목적은 다음몇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동산을 원하거나 연방기금 프로

젝트와연계하여이주한이재민들이원하는내용에대해

균일하고 공평한 조처를 취한다. 둘째, 재난지역에서 피

난한 사람(displaced persons)에게 정신적 그리고 재정

적혜택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셋째, 비록훌륭하고안

전하고 위생적인 주택이 이재민의 지불 가능한 재정적

수단의범위를벗어난다하더라도어떤개인이나가족도

이러한혜택으로부터벗어나지않도록 보장한다. 넷째,

보통 이하 수준의 주택에살고 있는 이재민의 주거환경

을 개선하도록 도와준다. 다섯째,강요가아닌동의에 의

해서취득할수있도록촉진하고격려한다.

이러한 목적들을달성하기 위하여담당기관들이 하는

일은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취

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담당기관은 부동산취득 업무에

관한 각종 도움을 제공한다. 둘째, 담당기관은 임시 거주

자의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도움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체, 농장, 그리고

비영리법인등과같은법인이재민에게도기관은적어도

이주 90일전에 이주 통보를 하며 이전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제공한다.

부동산 취득과 이주 계획 및 실행 : 균일법(Uniform

Act)에서말하는 프로그램은 연방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연방 재정 지원에 의해운영되는 일련의 활동을 의

미한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잘계획된 사업은 진행도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끝낼수 있는 반면, 잘못된 사업

은 지연이나 자금부족, 심지어는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연방기관에게 부동산 취득에 관하

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인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재민에대한부정적영향이최소화되는범위에서프로그

램 또는 프로젝트가잘마무리될수 있도록 제기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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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하여해결책을준비하도록요구하고있다.

계획단계에서 연방기관이갖는 의무는이재민의손실

이나배제를최소화하고, 준비된 기금에맞도록운용하

며,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얻어야하며, 보조금을

받는 이재민들이 대표를 구성하고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며, 이재민 단체는 기관과의 협력관계를유지하도록

힘쓰는 일 등이 지적되고있다. 기관이이재민을 위한 토

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취득하는경우에는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비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나뉘며

양자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지만기관이 토지 소유자

의 자발성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않지만비자발적인토지취득의경우에주의를기울

일필요가있다.

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소유

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에걸쳐과정을 따르도록 명시

하고 있는데 다음의 과정이 기관이 토지취득 시 준수해

야 하는 단계들이다. 첫째, 기관은 토지 소유자에게균일

법이 요구하는 토지의 필요성을 통보한다. 둘째, 재산가

치를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평가자료에 대해 토의한

다. 셋째, 토지매입을 위해 소유자와흥정한다.넷째,만

일 흥정이 성공적이면 부동산의 매입절차에 들어간다.

다섯째, 만일 흥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행정적 합의

(settlement)를 도출한다. 여섯째,흥정이 여전히 성공적

이지 못하면 기관은 수용(eliminate domain)을 통하여

토지를확보해야 하며 그 다음 단계로 각종 시설을완비

하고이재민이주가시작된다.

2) HUD의 홈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난복구 사업

주택ㆍ도시개발성이 주도하는 홈 프로그램(HP)은크

랜스턴-곤잘레즈국가 주택법(Cranston-Gonzalez Na-

tional Affordable Housing Act)을 근거로 하여창설되

었다. 홈 프로그램(Home Program)은 월세(rent) 혹은

소유(home ownership) 목적의 적당한 주택을 재건하거

나신축하거나, 또는 구매를 위해 지역이나 주에게 수여

하는 보조금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홈 프로그램은 저소

득 가구를 위해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적당한 규모의 주

택을 제공하도록배타적으로디자인되었으며, 규모면에

서 가장큰연방보조금제도이다. 이프로그램은매년 수

개의 주정부와 수백의 지방정부에게 대략 20억달러가

할당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 개발의 여러 가지

중요한원칙과가치를증대시키기위해고안되었다.

홈 기금(Home Funds)은 지역경계의 기준에 따라서

매년 수여된다. 미국 주택ㆍ도시개발성(HUD)은 지역의

경계에 따라 설정하는 홈투자신탁기금(Home Invest-

mentTrust Funds)을창설하여주정부나지방정부가홈

펀드를 보조금, 직접대출 등 다양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매우유연하게운용하고있다.

주정부들은 자동적으로 홈펀드를받을 수 있는 자격

이 있는데, 자신의 기준에맞는 할당량이나 또는 3백만

달러 중유리한 것을선택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기준을따르는할당량이나5십만달러중많은것을선택

할 수 있다. 홈 프로그램 지원을받을 수 있는 가구의 자

격은 기금의 활동에 따라 다양하다.예를 들면 셋집이나

세지원금을받는 경우,혜택을받는 가구의 적어도90%

가 그 지역의 HUD가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수준의 60%

내에해당하는소득수준이되어야한다.

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은월세

(rental) 또는 소유목적의 주택을 재건하거나신축하는

경우, 그리고 호화주택이아닌한 주변의 경관을 정리하

는비용등에도사용가능하다. 한편, 이프로그램은저소

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따른

다.예를 들어 홈 프로그램 지원 셋집(rental housing)은

매년 HUD가 발표하는 제한점의범위를넘지않아야 한

다.

4. 농무성의 농촌주택 대출 및 보조금 사업

미국농무성(USDA)이 수행하는 농촌개발 및 주택 프

로그램(Rural Development, HousingPrograms)은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격을갖춘이재민을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기금은

FEMA에의해보호되지못하는범위의사람들에한하여

지원될수 있으며오직 대통령에 의해 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농촌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다(DOA, 2007,

website).

지원되는유형은 이재민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직접

보조금이 일반적이다. 이 사업에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신청자가 농촌지역에 자신의집이 있

거나집을점유해야한다. 둘째, 대출수령자는대출을상



환할만한충분한수입이있어야한다. 셋째, 보조금수령

자는 62세이상이 되어야 하며, 보조금을받아대출금에

사용할수없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혜택을 본 이재

민의가구당평균대출금은6천달러정도이고가구당평

균보조금은 5천 2백달러였고, 혜택을 본 이재민 가구

수는1,322 가구였다.

5. 각 주정부 차원의 이재민 이주 지원 사업

미국에서 자연재해로발생하면 재난의당사자로서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기관(FEMA 또는 HUD), 국

제기구, NGO(적십자사 또는 민간 자원봉사), 또는 다른

주정부와 협력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고 있다. 만

일미국에서재난이발생하여피해가발생하면연방정부

(FEMA)가 주도하는 각종 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재

민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자연재해 보험을갖고 있지못

하는 이재민들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보조를받고 있다

(Waugh, 2000).

6. 민간 조직의 주택 지원 사업

홍수, 태풍 또는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

하던 주택이손상되어 가정으로돌아갈수없는 재해 이

재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이재민들

의 단기 주거 장소를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미

국 적십자사이며 그 밖에 수많은 공적 성격을갖는 민간

단체들과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이 재해로 인하여손상을

입은 이재민 보호활동에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민을 위한 임

시숙소(shelters) 제공이다. 미국 적십자사가 대응하고

있는 재난으로는 화재, 허리케인, 홍수, 지진, 토네이도,

위험물질, 교통사고, 폭발, 기타자연 및 인위재난 등이

있다. 미국 적십자사가매년 구조에즉각적으로 대응하

는재난이7만여건에달하고있다.

비록 미국 적십자사가 정부기관이아니지만 1905년

이 기관이 미국 의회에 의해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구

조활동 체계에 따라운용되도록 설립되었을 때 이미 재

난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적

십자사의구조부문은재난으로부터손상을입은이재민

들의즉각적이고 위급한 요구를만족시켜주는 일이다.

자연 또는 인위재난이 어떤지역에닥쳤을 때, 인간의 기

본적욕구를만족시킬수 있도록 적십자사가 임시숙소

(shelters), 음식, 혹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이외에 적십자사의 또 다른핵심적 사업은 이재

민이하루라도빨리일상생활에복귀하도록모든지원을

제공하는것이다.

Ⅲ. 미국의 기간시설 재해복구 사업

1. 기간시설 복구사업의 개관

자연재해로 인한 기간시설의 복구도 연방재난관리청

(FEMA)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

로 인한 기간시설(infrastructure)의 복구사업은많은 관

련 기관들의 정책결정이나 개별적 사업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수행되고 있다. 미국에

서자연재해로인한기간산업복구과정의목표는공동체

를 가급적빠른시일 내에평상의상태로 되돌리려는 것

과 가까운미래에 재발 가능한 취약성을 저감할 수 있는

장기 목표를세워대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근간

으로하여<표2>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같이연방 소

속의 여러 부서와 기관들, 그리고 주정부, 지방정부 등과

그 산하 기관들이 기간시설 복구에 참여하고 있다

(Haddowand Block, 2006: 102-110).

<표 2> 재난피해에 대한 부서별 기간산업 복구사업 시행 상황

담당부서 프로그램 사업 내용

연방재난

관리청

(FEMA))

 공공지원프로그램

 (public assistance)

및 스태포드 법

(Stafford Act)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활동을 위해 

각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기간산업시설 복구

주택도시

개발성

(HUD)

 공동체개발양여금

 (CDBG) 프로그램

HUD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양여금 제공

교통성

(USDT)

긴급구호 프로그램 

(Emergency 

Relief rogram)

자연재해 지역의 고속 

도로에 대한 수리 혹은 

재건설 프로그램 

* 기간시설복구사업 수행기관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임.

2. FEMA의 기간시설 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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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MA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의 개관

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에 대한 연방지원 정책은

FEMA에 의해서총괄적으로집행되고 있으며, 이에 해

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공공지원(Public Assistance) 프

로그램이다. 스태포드법(Stafford Act)을 법적 근거로

삼아운영하는이프로그램에서FEMA의임무는재해지

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활동을 위하여 주정부,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민간단체들에게예산의범위외에추가

적재정지원을마련하는것이다(Bae(b), 2006: 29)4).

특히, 이프로그램은쓰레기수거,긴급위기에대한보

호측정(measures) 및 기간시설(infrastructure)의영구

복구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복구과

정에서위험저감측정을위한지원을포함함으로써미래

에발생할지도모를피해로부터국가와지역을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단체가 재난으로파괴된 기관시설과

관련하여대출을받기위해서는FEMA에신청하기전에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먼저신

청하여승인을얻어야 한다. 연방기금이 지방으로 이관

될경우에는총비용의 75%정도 또는 그 이상이 연방

부담이되어야한다.

2) 공공지원(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의운영

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지역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다. 재난지역 공식요청서의 제출 전에 주지사는

FEMA가 산정한 피해지역에 필요한추가지원의추정치

산정 및 피해확인을 위해 피해 관련 주와 사전 피해 사

정(Preliminary Damage Assessment)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추산치를 정해야 한다.만일 피해 지역 주지사

가연방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는연방정부

지원 요청서를 그 지역 FEMA의 지역관리자를 통해 대

통령에게제출해야한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FEMA는 지원에 필요

한 지역을 설정하고 지원 가능한 지원의 종류를 결정한

다. FEMA는 피해 지역에 재난지역 사무소(Disaster

Field Office)를 설치하여운영하도록 한다. 이 사무소는

연방정부와주정부의관리들에의해이용되고재난복구

4) 지방정부는County, City, Town, Village 등이 있고 NPO단체는

소방 및 구조 조직, 의료기관, 전기-수도-하수 회사, 통신회사 등

이 있다.

사업의 공동사항을 논의한다. FEMA와 피해 지역 주

(states)는 재난지역 사무소(DFO)에서 공공지원 프로그

램(PA Programs)을집행하게된다.

공공지원(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응급 복구업무와영구 복구업무

로 구분할 수 있다. 응급 복구업무는재난으로 인한 쓰레

기처리와 응급보호 수요조사이며, 6개월이내에 사업이

종료되어야한다.영구복구업무는도로및교량재건,상

하수도복구작업, 공공건물재건, 전기시설, 그리고공원

이나레크리에이션시설 등의 업무를말하며, 18개월이

내에사업이종료되도록해야한다.

재난 복구에충당되는 비용은 복구사업을 수행하는

데꼭필요하고 이성적으로타당한 정도이어야 한다. 또

한 연방, 주, 또는 지방이 정한 법이나 규칙에맞아야 하

고, 보험이나폐기처분으로 인한 이득 또는 구매할인으

로인한가치는총지원금으로부터공제해야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

(small project)과 대규모 사업(large project)으로 나뉘

는데, 만일 한 회계연도 사업의 규모가 2006년 기준

$57,500 이하이면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하고$57,500 보

다많으면 대규모 사업으로 간주된다.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으로구분하는이유는소규모의경우연방부담금이

사업이승인되면비용이지불되는데반하여대규모사업

은 사업이완성될때까지 비용이 지불되지않기 때문이

다.

3) 공공지원(PA)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

공공지원 프로그램의활동을 가능하게해주는 근거는

스태포드 법(Stafford Act)이며, FEMA에게 연방재난

지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며, 주요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가능한 기준과 보장의 정도를확정한

다. 또한 피해지역 주에게 보조금 사용의 권한을 부여해

주며, 연방정부가 피해액을 어느정도를 부담할 것인지

를 결정한다. 그러나 재난 정책은 일반적으로 FEMA워

싱턴본부에서수립되고있다.

대통령에의해서재난지역이선포되고FEMA에의해

서 공공지원 프로그램(PA Program)이 발효되면 재난의

대응과 복구를 위한 지원은 자격을갖춘신청자들을 중

심으로운용된다5).



민간 비영리(PNP) 조직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부터유효한 면세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또

는 주가 비영리 법인을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받을수있다6).

공공지원프로그램은FEMA에의해서운용되지만정

책이집행되는 과정에아래와 같은많은 연방 기관들이

참여하게 된다. 미공병단(USACE)은강둑, 홍수제방, 홍

수조절, 홍수조절용 댐 등을 관리한다. 농무성(USDOA)

의 자연자원 보존 서비스 기관(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은 긴급 강유역 보호 프로그램

(EmergencyWatershed Protection Program) 하에서홍

수 통제 시설의 수리를 담당한다. 연방 고속도로청

(Federal HighwayAdministration)은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를위한교통관련긴급구조사업을하고있다.

FEMA를 중심으로 하여 각 연방기관들이참여하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공공지원(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은 스태포드 법(Stafford Act)에

의하여폐기물처리사업,긴급보호를위한조사사업, 도

로 및교량재건사업, 수자원 통제 시설 사업, 건물 및 장

비 사업, 공익시설 사업 및 공원레크레이션시설 등의

복구사업을수행한다.

3. 주택ㆍ도시개발성의 복구 지원 사업

1) 프로그램의 개요 및 목적

미국 주택ㆍ도시개발성(HUD)은 공동체개발보조금

(CommunityDevelopment BlockGrant)의 기금을 통해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저소

5) 이에 해당하는신청 가능기관은 주정부 기관(교통과, 환경과, 공

원관리과 등), 지방정부 조직(county, city, town, special dis-

trict, regional authority, village, borough등), 아메리칸인디안

부족(Indian Tribes, authorized tribal organizations, Alaskan

Native Village), 민간 비영리 조직(private nonprofit organiza-

tions), 또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다.

6) 즉비영리 민간교육기관(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등), 비영리

민간 의료기관(general hospital, tuberculosis hospital), 비영리

민간 보육기관(유치원, 보육원 등), 비영리 민간 구조기관(소방서,

수색및 구조 기관, 앰뷸런스조직 등), 비영리 민간 에너지 공급

조직(전력기관,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 조직 등), 기타비영리 민

간조직(박물관, 동물원, 마을회관, 도서관,노숙자 보호소,노인센

터) 등이 해당된다.

득층지역을관할하는지방정부를돕기위한프로그램으

로알려져있다. 따라서공동체개발보조금으로부터의 재

난복구기금은주로재난지역의저소득층주민들에게혜

택을주고있다. 이를위하여재난이발생했을때, 의회는

재난을 돕기 위한 적절한 추가 기금을 마련하게 된다

(DHUD, 2007, website).

2) 재난 지원의형태 및 수혜자의 자격

미국 주택ㆍ도시개발성(HUD)은 일반적으로 다른연

방 재난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않는 복구사업을 선

정하는기준에따라서비경쟁적재난복구보조금을심사

하여 수여한다. 공동체개발보조금의 재난복구기금은 재

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로 이관하

게 된다. 어떤경우의추가 지출금은주정부에 한정할 수

있다. 공동체개발보조금은 주로 자연재해를겪고 있는

공동체지역내이거나주변에위치한저소득층주민에게

혜택이돌아가도록 한다. 공동체개발보조금을 지급받은

주민들은받은 기금을 주택, 경제발전, 미래의 피해에 대

한예방, 기간시설 등을 복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있다.

3) 활동의 종류및집행 기금 현황

공동체개발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이라는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은 지역정부가 담당

해야 하는 지방 사업을 HUD가 수행하는데 이용되고 있

다7). 이 프로그램을 위해 의회가승인한 기금의 현황을

보면, 1996 회계연도에는5천만달러이었고, 1997회계연

도에는 5억 달러, 1998 회계연도에는 1억3천만 달러,

1999회계연도에는 2천만달러, 2000 회계연도에는 7억

달러, 2001 회계연도에는20억달러로증가하였다.

4. 미교통성의 연방 고속도로청의 복구사업

1) 긴급구조 프로그램의 개요

7) 이에 대한예는 홍수범람지역 내의 피해 재산매입 및긴급 쓰레

기 수거,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나 개인들에 대한 이

주비용 지불, 재난으로파괴된빌딩이나 주택의 복구 및 규제기준

발령, 도로, 교량, 지역센터,상하수도 시설 등의 복구 및매입 또

는 건축,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 등기업무 협조, 재난지역의

직업창출아니비즈니스활력을 위한 조처강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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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는고속도로신탁기금(HighwayTrust Fund)

으로부터특별한프로그램으로승인한것이미국교통성

소속의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

stration)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구조 프로그램(Em-

ergency Relief Program)이다(DOT-FHA, 2007, web-

site).

이 프로그램은 자연재해혹은예기치못한외부요인

에 의한 인재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연방관할지역

또는 연방이 지원하는 관할 지역의 고속도로에 대한 수

리혹은 재건설을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예

기치못한상황에서 발생하는 고비용의 사업에 대한 지

출을돕기위하여주정부, 주정부산하기관, 또는다른연

방기관을통하여부족한자원을보충하는것이다.

2) 긴급구조 프로그램의 자격

자연재해에 대한긴급구조 프로그램(ERP)의신청자

격은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긴급구조 프로그

램을신청하기위해서는고속도로의피해가심각한정도

여야 하며,광범위한 지역에피해가 발생해야 할뿐만아

니라고속도로관리기관이부담하기에매우큰비용이어

야 한다.만일 재해가외부적 요인에의하여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실패가 시설의 내부적 결함에 의한 것이아니고,

교통서비스에대한재해의충격에의하여갑작스럽게발

생한것이라는기준에근거해야한다.

3) 긴급구조 프로그램의 기금 현황

이 프로그램에서운용되는 기금의 내용을살펴보면,

연방고속도로청(FHWA)이앞에서 지적한 목적대로 사

용될수 있는 기금이매자연재해 당 연간 1억달러를 준

비해놓고 있고, 또한인재로 인한 재해에서도 같은 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긴급구조 프로그램이 부담할

수 있는 부채는 한 회계연도 내에서 연간총 2천만달러

를상회할수없다.

만일총 1억달러를넘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의회

가 특별법을 통과시켜큰피해를 입은 지역의손해를 보

전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주

정부가 자료를 입증하여 연방정부에신청해야 한다. 긴

급구조 프로그램 사용의승인을받은 경우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연방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의 피해보

전은90%정도이고 기타고속도로의 경우에는연방정부

가80%정도를부담하고있다.

Ⅳ. Katrina에 대한 재해복구 사례 연구

1. Katrina의 발생과 정부 대응의 개요

2005년 8월허리케인 Katrina가 미국남부지역을강

타했을 때 부시 미국 대통령은루이지애나(Louisiana),

미시시피(Mississippi), 플로리다(Florida) 및 알라바마

(Alabama) 주에 대하여 재난지역을 선포하였고 미국 국

토안보성(USDHS)이 이들 지역을총체적으로 관리하였

다.

Katrina는영국(Great Britain) 정도크기의미국남부

지역에엄청난 물리적충격을 주었는데 특히, 뉴올리언

즈시의80%가 물에잠겼었다. 이로 인하여뉴욕맨해튼

의7배에달하는 150만명이 Katrina의 직접영향을받았

고 80만명 이상의 주민이살던집을 포기하여야만하였

다.

허리케인 Katrina가 그 지역을강타하자 정부, 민간

및 자원봉사 조직이 그 지역을 재건하기 위하여 협력하

여 이재민 구조 및기간시설 복구에힘을집중하였다. 부

시 대통령은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그 지역 재난을 극복

하기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1,106억달러를 책정하였다

(Szymendera, 2006: 2-6).

허리케인 Katrina의 피해가 극심했을 때 FEMA의 재

난지원 프로그램과 미국 주택ㆍ도시개발성(HUD)의 재

난ㆍ주택보조 프로그램(Katrina Disaster Housing As-

sistance Program)을 이용한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이재민이주사업은<표3>에나타나있다.

연방정부의 이재민 이주사업은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재난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Katrina 이재민

사업이있고, 주택및도시개발성(HUD)의재난ㆍ주택보

조 프로그램(Katrina Disaster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통하여피해가막심한가정과지역공동체를

돕기위해 적극적으로자원을 동원하였고, 주정부와 지방

정부는민간단체와협력하여재난이발생하여상황이종

료될때까지이재민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표 3> Katrina 발생에 대비한 정부의 이재민 이주사업(사례)

담당부서 프로그램 사업 내용

재난복구

이주사례

(Katrina

의 경우)

① FEMA의 Katrina 이

재민 사업

② HUD의 재난 주택

지원 프로그램

③ 지방정부

① FEMA의 - Katrina 

이재민에게 주택비용, 

교통수단, 의류, 음식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② Katrina - 허리케인 

Katrina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지역 

공동체를 돕기 위해 

HUD의 이주지원 사업임 

③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되는 과정까지 각 

지방 정부와 기관들의 

지원 사업을 살펴 봄 

한편, 태풍의 시작과 함께즉각적으로 기간시설 복구

사업을추진하였다.즉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공병

단(USACE), 교통성(USDOT), 해안경비대(USCG), 국

가 해양 기상청(NOAA), 에너지성(USDOE), 내무성

(USDOI), 농무성(USDOA),상무성(USDOC) 등이참여

하였고 이들 연방기관들이 수행한 업무와 역할들이<표

4>에나타나있다

<표 4> Katrina 발생에 대비한 정부의 기간시설 복구활동(사례)

담당부서 지원활동 구체적 사업내용

연방재난

관리청

기간시설 교체 

및 수리활동

도로, 교량, 학교, 상하수도 체계, 

공공건물, 공익사업과 같은 

기간시설의 교체 및 수리(폐기물 

처리 및 긴급보호조사 포함)

미국 

공병단

(USACE)

하천제방 복구 

및 수자원관리

공병단은 Katrina 당시 댐/하천제방

관리, 군사시설, 국가 엔지니어링 서

비스 담당

미국 

교통성

(USDOT)

도로, 교량, 

항공 등 

기간사설 사업

교통성은 파괴된 고속도, 교량, 항공 

등 기간시설의 수리 및 신설 사업 

담당 

해안경비대

(USCG)

해운, 수산업, 

항만시설

걸프해안지역의 해운과 수산업에 

관한 경제활동을 복구함

에너지성

(USDOE)

오일/가스 공급 

및 전기 복구

정유시설과 파이프라인을 복구하고

전기시설을 정상으로 회복함

상무성

(USDOC)

국가통신시설의 

수리 및 복구

공영방송국 지원 및 민간 인공위성

과 극초단파, 초광폭 통신 사용가능

토록 함

담당부서 지원활동 구체적 사업내용

허리케인

Katrina 

당시,

뉴올리언즈

시 활동

① 재난상황

② 제방복구

③기타시설복구

① 재난발생 - 재산 및 인명손실 

발생

② 미공병단이 여러 연방 및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강둑과 

제방보수

③ 전기, 항구, 국제공항의 업무 

재재 및 지방의 도로와 교량 

수리가 완료됨

2. Katrina의 발생과 이주지원 사례

1) Katrina 재해 주택 보조 프로그램의 개요

2005년 8월미국남부지역에 허리케인 Katrina의 피

해가 극심했을 때 미국 주택ㆍ도시개발성은 Katrina 재

해 주택보조 프로그램(Katrina Disaster Housing

Assistance Program)에 관한 정책 및절차를 발표하였

다. 이 프로그램(KDHAP)은 자신이살던곳에서 피신한

이재민을돕기 위하여 주택ㆍ도시개발성(HUD) 및 재난

관리청(FEMA)에 의하여창설된 특별보장 프로그램이

다. 다만재해이전에주택ㆍ도시개발성(HUD)의지원을

받아오던 가구들은 HUD의 지원을받을 수 있으나, 재해

이전에 HUD 지원을받지않던 가구들은 FEMA가 수행

하고있는다른프로그램에의해서지원을받게된다.

2) HUD의 Katrina 재해 주택 보조 프로그램

Katrina 재해 주택보조 프로그램(KDHAP)은 2005년

8월미국걸프해안지역을강타한 허리케인 Katrina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지역 공동체를돕기 위하여

부시대통령의명령하에연방권력이총동원되어시행된

HUD의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내용은Katrina에의

하여집을잃고 입시숙소에 있는 이재민들을영구적인

거처로옮기는 것 등을돕는 것이 주요임무이다. 원래이

프로그램은 FEMA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Katrina의 피

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구호업무(relief effort)를 주택ㆍ

도시개발성에부여한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요체는 허리케인 Katrina에 의하여 피

해를 입은 이재민 가구에게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택ㆍ도시개발성(HUD)은 지방정부의 지

방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gencies: PHAs)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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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아래보증금 지원, 전기ㆍ수도요금 지원, 주택구하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 공공주택청

(PHAs)은 지방정부의 토지정책 또는 개발정책 등에 의

하여일정한지역으로부터이주되는가구를돕는역할을

하며 주택의월세시장과 이용 가능한 주택의 정보에매

우익숙해있다.

따라서본래의재난구조업무는FEMA에서관할하는

것이지만, 각지역에산재해있는Katrina 이재민을돕기

위하여 주택업무에 정통한 HUD에 업무를 부여한다.

HUD는 또 다시 재해를 당한 지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

기 때문에 공공주택청기관의 협력 체제 하에 Katrina 이

재민지원정책이집행되었다.

3) FEMA의 Katrina 이재민 지원 사업

FEMA는 2005년 허리케인 Katrina가 발생하자신속

하게 Katrina 이재민에게 주택비용, 교통수단, 의류, 음

식등의 이재민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당시 지역주

민이 허리케인 Katrina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이이라

는것이입증되면FEMA와HUD 등의부처와지방공공

주택기관(PHAs)과 같은 지방정부의 구호활동과 적십자

사나기타민간자원봉사단체의도움을받을수있었다.

2005년 허리케인 Katrina의 발생 당시 FEMA가벌인

구호체계에서는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은 FEMA에 지원

요청을신청해야 한다. 지원을신청하면 FEMA로부터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재민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FEMA가 지원한 구호

활동 내용은 첫째,많은 이재민에게 $2,000 정도의 부양

지원금이즉각 지급된다. 둘째, Katrina 재해 이전에월

세로살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재민에게월세아파트

비용을 보조해 준다. 셋째, Katrina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모두 지원을 받게 되지만, 스태포드 법

(Stafford Act)에 의해서 지원받는 사람은$26,200로 제

한하였다.

4) 각 주정부 차원의 이재민 이주 지원 사업

허리케인 Katrina는 2005년8월 25일 Florida 주에상

륙하여 Louisiana 주와 Mississippi 주를 강타하고

Mississippi 강을 따라Tennessee 주를 거쳐Canada로

이동함으로써 미국남부와 중부 전역에엄청난 피해를

입혔던열대성 태풍이었다. 피해가 제일먼저 나타날것

이예상되었던 Florida 주(주지사 : Jeb Bush)가 Katrina

도착하루전에 주 전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가 막심했던 지역은 Mississippi,

Alabama, 그리고 Louisiana 주의 해안지역에서 나타났

다. 재해가 극심하였던 Louisiana 주(사망자: 1,577명),

Mississippi 주(사망자: 238명), Florida 주(사망자: 14명)

에서는 임시숙소가 설치되었고영구 주택 마련 또는 준

비노력은 재난 지역은 물론 인근의 주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각 주는 산하의 주택기관을 동원하여 이재민

들이영구이주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였다.

알라바마,아리조나,아칸사스,캘리포니아,콜로라도,

델라웨어,플로리다,죠지아, 이다호, 일리노이즈,켄터키,

루이지애나,매릴랜드, 미시시피,노스캐롤라이나,오하

이오,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워싱턴, 위스

콘신주 등이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청(FEMA) 및 주택ㆍ

도시개발성(HUD) 등과 협력하여 자신의 주에 이재민을

위한영구주택을 제공하였다. 신청절차는 우선희망자

신청을받아서 이들을 심사하여 소득 또는희망에 따라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를 토대로영구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또는전액보조금형태로지원하고있다.

결과적으로 허리케인 Katrina의영향으로 인해루이

지애나(Louisiana) 주의 뉴올리언즈(New Orleans) 시

인구의많은 부분이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분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텍사스(Texas) 주의휴스톤

(Houston) 시로35,000명,알라바마(Alabama) 주의모바

일(Mobile) 시로 24,000명, 루이지애나(Lousiana) 주의

베이튼랏지(Baton Rouge) 시로 15,000명, 루이지애나

(Louisiana) 주의 해몬드(Hammond) 시로 10,000명 이

상, 시카고(Chicago) 시로 6,000명이상의 주민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에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이 발표한 인구통계는 Louisiana 주의

인구가219,563명이나타지역으로이주하였다고 발표하

였다.

3. Katrina에 대응한 기간시설 복구사업

1) 미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복구활동

FEMA는 도로, 교량, 학교, 상하수도 체계, 공공건물,

공익사업과 같은 기간시설(infrastructure)을 교체하고



수리하는데필요한기금으로55억달러를확보하여긴급

구조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폐기물 처리와긴급

보호 조사를 위한 기금도 마련하여 법이 정한 사업을 수

행하였다(FEMA, 2007, website).

2) 미국 공병단(USACE)의 복구활동

미 공병단(USACE)은 34,600명의 민간인과 65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댐관리, 육군과 공군의군사시설, 국

가방위와 연방 기관들을 위한 지원활동 등 국가를 위한

엔지니어링서비스를담당하고 있는연방기관이다. 허리

케인Katriana와관련하여미공병단(USACE)은2005년

9월이후부터 352 km에달하는강둑(floodwall)과 하천

제방(levee)의 수리 또는 복구 사업을 전개하였다

(USACE, 2007, website).

결과적으로 복구사업이후뉴올리언즈허리케인 보호

체계는 Katrina가 발생하기 이전보다강화되어 복구되

었다. 여러 지역에서범람하는 해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둑과 하천제방이강화되었고배수시설은강한 태풍에

도견딜수 있도록보강하였다. 수개의수문이 태풍의파

도를견뎌내기위하여추가로건설되었고제방을보호하

기 위한 수림의 제거는 계속되고 있다.즉, USACE는뉴

올리언즈에서 100년 주기 태풍을 견딜만한 수준(100-

year protection level)의견고한강둑과하천제방을구축

함으로써보다강한보호대를건설하였다.

3) 교통성(USDT)의 복구활동

교통성(USDOT)의 연방교통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2005년 허리케인 Katrina로 인한 도

로와교량의 피해복구를 위해 2억4천8백만달러를 지출

함으로써 고속도로와교량을 수리하거나 복구하였으며,

새로운교량을긴급하게신설하기 위하여 20억달러를

지불함으로써 응급복구작업을시행하였다. 그외에교통

성은 6,260만달러를투입하여항공기교통 기간시설을

수리하거나복구하였다.

4)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복구활동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Guard)는항구를허리케

인 이전의 조건으로 복구하기 위하여배(boats)와 인원

(teams)을파견하였다(USCG, 2007, website). 그 결과

허리케인이 시작되고 2주일만에뉴올리언즈의항구시

설이 다시 개장되었다. 그 밖의 다른항구들도즉각적으

로복구작업에들어가정상운영이가능하도록작동불능

상태인 항구시설을 회복하였다. 해안경비대(USCG)는

걸프해안지역(Gulf Region)의 해운과 수산업에 관한 경

제활동을 복구하는데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안

경비대는 태풍으로 인해파괴된 115개의 대륙붕오일 시

추시설을복구하였다.

5) 미국 에너지성(USDE)의 복구활동

미국 에너지성(U.S. Department of Energy)은오일

과가스공급체계와전기에대한복구사업을전개하였다

(Bamberger, 2006: 25-26). 에너지성(USDOE)은 허리케

인에의해파괴된모든정유시설과파이프라인을복구하

였고, 미시시피 주 및루이지애나 주에서 고객이 전기시

설을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복구하였다.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은 농촌 지역 3만명의 고객

에게 전기 요율을감하기 위해서 전기회사의 원금과 이

자지불을유예하는작업을시행하였다.

6) 상무성(DOC)의 복구활동

미국상무성(U.S. D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국

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

mation Administration)은 허리케인과 관련한 피해복구

를돕기위하여걸프해안공영방송국(Gulf Coast Public

Broadcasting Stations)에 130만달러를투자하였다. 또

한국가통신정보기관은민간부문인공위성과극초단파

통신(microwave communication) 및초광폭통신(ultra-

wideband communication)의 사용이가능하도록 연방통

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조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지원사

업을수행하였다.

7) New Orleans 시의 대응

Louisiana 주 NewOrleans 시에서 허리케인 Katrina

로 인한 대재앙의 시작은 도시를 둘러싸며 보호하고 있

던강둑과제방에서치명적인결함이나타나면서시작되

었다. Katrina로 인해 NewOrleans 시는 주민의 정착이

시작된 이후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가 가장길게

지속되었을뿐만아니라미시시피강델타지역에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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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수면보다낮은 것이범람의 가장큰원인으로 지적

되었다. 재난이발생하면서 막대한재산손실과 치명적인

인명손실이 발생하면서 연방정무와 주정부 그리고 시정

부의복구와대응이빠르고질서있게시작되었다(Carter,

2006: 11-13).

New Orleans 시가 해수면보다낮기 때문에강둑이

무너진상황에서시가지가물바다가되었기때문에이를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고 연방정부의 미공병

단(USACE) 미시시피 지부(Mississippi Valley Divi-

sion)가 이 사업을 담당하였다. 공병단은 해안방위대

(USCG), 미육군국가방위대(USANG), 주정부 및 시정

부 소속의 기관들, 그리고 기타연방기관들과 협력하여

강둑과 제방을 보수하는데총력을 기울였다. 또 다른한

편으로 공병단은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협력하여

시를덮고 있는 각종폐기물과 토목작업 등을 수행하였

다. 2005년8월25일에제방붕괴로뉴올리언즈시전체가

물바다가 된 이후헬리콥터와 각종 중장비가 동원되어

마침내 2005년9월1일 마지막 제방붕괴 지점(breach)을

막음으로써물막이응급복구작업이일단락되었다.

연방기관에게 권한이주어진 이외의기간시설 복구를

위한지방사무들은지방정부의기관이나공공조직또는

민간조직에 의해서빠르게 복구되어갔다. 2005년 9월 5

일에는 비록Watson 발전소는 복구 중이었지만시 전체

의 전기사용이 가능해졌고, 9월 6일에는뉴올리언즈항

구가 구조활동 선박을 접안할 수 있도록 복구가완료되

었으며, 9월 12일에는뉴올리언즈국제공항이 업무를 재

재하였다. 지방의 도로와교량을 수리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3천9십만달러의계약이체결되었고그간통제되

었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며 1차 복구활동

이마무리되었다.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이주 및 기간시설 복구사업의 성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부분은 미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각 정부 및 기관들이 이재민 이주

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는 기간시설 복구를 위

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었다. 또

한 연방 및 지방 기관들에게 법이나 정책으로 부여된 임

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얼마의 비용으로 어느정

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가 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

자연재해로 인해국가 비상사태가발생하면 국토안보

성이 국가 전체적인 전략을세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를 하며, 재난에 대한실제적 복구 사업은 주로 재난

관리청(FEMA)에 의해총괄적으로집행된다. 다만재난

의 구체적 그리고 전문적인영역에 이르면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각기 담당하고 있

는전문분야에서재난극복을위한사업을전개한다.

홍수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하여 이재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은 임시이주와 장기이주로 사업을 나누어 전개되고

있다. 임시이주는 FEMA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사업을추진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활

동을 주로 전개한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피해정도가 심

각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차원의 이주사업이 수행되는데

가장효과적인 사업은 FEMA와 민간보험업자가 연계하

여 수행하는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홍수보

험은저소득층에게많은부담이되기때문에홍수보험에

가입하지않은이재민들이존재하며이들을위한구조활

동이 수행되고 있다. 우선 재난관리청(FEMA)은 보험에

가입하지못한저소득층을상대로장단기이주사업을실

행하며, 주택ㆍ도시개발성(HUD)은 도시빈민으로서 재

해를 당한 이재민의 이주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농무성

(DOA)은 FEMA로부터 지원을받지못하는 농촌의 이

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완벽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한편, 기간시설(infrastructure) 복구사업의 경우에도

FEMA가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체계, 공공건물 및 공익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복구사업

의 경우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복구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관련 연방 부서가복구에참여하게 된다.예를 들어

미공병단은 댐 또는 하천관리를, 교통성은 연방관할 고

속도로 수리 및 복구사업을, 해안경비대는항구시설의

복구 및 수산경제활동 복구를, 에너지성은오일, 가스및

전기의 복구활동을,상무성은 통신시설복구를 전개하며

그성과는<표5>에나타난바와같다.



<표 5> 최근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주사업과 기간복구사업 성과

사

업

프로

그램

국가재난 발생 시 공공의 

복구사업 내용
실적(비용)

성

과

주

거

이

주

사

업

국가

홍수

보험

프로

그램

FEMA와 민간보험회사가 연계한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 

가입자(일반인)에게 이주사업을 

실시 

민간의 보험 및

국가의 재보험

장

기

및

단

기

이

주

재난

관리청

(FEMA)

홍수보험이 없는 이재민이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대출금 

형태로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90년대에

$25.4billion 

지급

주택

도시

개발성

(HUD)

저소득층 이재민을 상대로 

부동산 취득을 도와주거나 월세 

주택을 마련해 주고 있음

각 주정부에 약 

$2 billion 지급

농무성

(DOA)

FEMA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지원 사업

05, 가구당 

평균대출($6,16

7), 평균 

보조($5,241)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주ㆍ지방정부는 재난 초기에 

구조/대응 활동에 역점을 두며 

장기적으로는 연방기관 (FEMA, 

HUD 등)과의 연계사업을 수행함 

Katrina 당시 

총219,563명의 

이재민이 이주 

민간

단체

(적십자

사 등)

이재민에게 즉각적이고 위급한 

도움을 줌

(주로 임시숙소, 음식, 등 제공)

적십자사-매년 

70,000건 이상 

도움

기

간

시

설

복

구

사

업

재난

관리청

FEMA

도로, 교량, 학교, 상하수도 

체계, 공공건물, 공익사업과 

같은 공공 기간시설 구축 사업

Katrina 당시

$5.5billion 

지출

기

간

시

설

복

구

미

공병단

USACE

댐관리, 군사시설, 연방기관의 

지원활동 등 국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담당

Katriana 당시 

352km 

제방복구

교통성

USDOT

고속도로ㆍ교량 수리, 복구 및  

항공교통 등 기간시설 수리/복구 

사업을 시행

카트리나 당시 

$248 million 

지출

해안

경비대

USCG

항구시설의 복구 및 해운과 

수산업에 관한 경제활동을 

복구하는 사업수행

파괴된 

115개의 

대륙붕 

시설복구

에너지

성

USDOE

오일과 개스의 공급체계 즉각 

확보와 전기공급 재개를 위한 

복구사업 전개

뉴올리언즈 

12일 만에 

에너지재개

상무성

USDOC

민간부문의 인공위성과 극초단파 

통신, 초광폭통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수행

걸프공영방송국 

$1.3 million 

지원

* 본 도표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비용으로

계산된 숫자는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계산된 수치임.

미국의 재난발생과 구조, 대응, 복구활동을 개략적으

로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재난 구조 체계와 비슷하다. 하

지만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우리의그것과는상이한면이많이나타난다.

미국에서 재난 발생과 대응 및 복구는 지금까지살펴

본바와 같이 연방정부와 기관들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

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

라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구조, 대응 복구 체계는 재

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및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구

성되어있다.

첫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소방방재청장)는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ㆍ총

괄 및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사항을

심의한다.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중앙재난안전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과 차장(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반,

통제관, 담당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복구계획

에 대한 심의ㆍ확정 및 재난예방대책에 대한 사항을 협

의하며, 국고지원 및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다.

셋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국방부조정관, 연락공보담당 및 비상지원팀으로 구성되

어, 국가긴급구조대책에 대한총괄 및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을수립하고있다.

2. 미국의 재난대응 사업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하여 복구되는 과정을 미국을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을 통해살펴보건데, 미국에서 재난이닥치면긴

급하게대응하고구호하고구조하여복구하는절차는우

리나라와매우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

난에 대한 복구 과정과 복구후의 결과에 대해서는많은

차이점이나타나고있다.

첫째, 미국과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과 복구과정에서

가장유사한 점은 초기 구호 활동이다. 양국 모두 재난

발생초기의대응활동이매우적절하게대응하도록계획

이수립되어있기때문에구호활동에서별다른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않다. 하지만복구활동에는 현격한 차이

가 나타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사업이나 기간

산업 복구활동에서 미국은 이미 법(Acts)과 정책(pro-

grams and/or policy)으로 어느부서가 어느정도의예

산으로누구를 정책대상자로 하여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하여예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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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정부

는 구호 및 구조활동에집중하여 구조가 어느정도 해결

되면 자연재난지역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비 및 복구비가 책정되어 개인은 보상비 및 복

구비를 수령하여개인적인 복구활동을수행하고, 기간시

설에대한복구는중앙정부의재정지원아래지방정부가

민간업자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은

연방정부의각기관이자신의영역에서책임지고복구활

동을수행하기때문에복구전보다훨씬견고하게사업을

진행하는데8) 반하여 우리나라는 그해 책정된예산의범

위 내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며 복구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태

풍이니장마가오면매년 같은 장소에서 재난이 반복되

는상황은 우리나라의 재난복구사업이후진국형복구활

동을답습하고있기때문이라고본다.

둘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던 복구사업 중에서매우 중요하고 규모가큰분야를

중심으로전문적으로복구사업을수행할수있는사업조

직을 선정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복구 사업후책임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는 정책은 미국의예에서살

펴본바와 같이 재난복구를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acts)

이나 사업(programs)으로 사전에 준비하여 대응하는노

력이필요하다.

셋째, 홍수로 인한 재해대책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의 재난복구 정책은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앞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이재민에게 주택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단계적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있

다. 지역주민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국가홍수보험을

가입하도록정책적으로독려하여가급적많은주민이미

래를 대비하도록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

험 가입이 어려운가정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관리

청(FEMA)이 지원하고,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주택 및

도시개발성(HUD)이 지원하며, 저소득 농민을 중심으로

농무성(DOA)이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갖고 있다.

말하자면중복적으로시혜됨이없이모든국민이재난으

로부터최소한도의삶의질을 보장하는 체계인 것이다.

8) 도로 및교량복구는 FEMA에서추진하고,강둑이나 제방은 미공

병단에서, 그리고항구시설 복구는 해안경비대에서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 실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피해를 입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저소득 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들은 필요한 보험이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에서 실

행되고있는여러제도를적극적으로벤치마킹하는것도

저소득층이재민을위해바람직한정책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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